
들 어 가 며 . . . . . . . .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술 노하우( K n o w -

h o w )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일시적인 독

점권을 주어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메커니즘의 하

나로 이용되고 있다1 .

지식재산권의 출원은 매년 상당한 성장세로 증가하고 있

다. 세계지적재산기구( W I P O2 .)의 자료에의하면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 의장, 상표)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9 8년 8 1 3

만 여건, 99년 9 5 7만 여건이 출원 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

서도 특허는 9 8년 6 0 5만 여건, 99년 7 2 7만 여건이 출원 되

고 있어3 . 지식재산권의 상당 부분을차지하고 있다.  

축적된 특허정보는 국가 및 기업의 연구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

유로는 첫째,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특허청에서 상당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둘째로 출원인별,

기술별, 발명자별, 관련시장별 등 자세한 내용의 데이터 입

수가 가능하고, 셋째로 많은 기관에서 가공된데이터의 입수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4 .

따라서, 특허정보는 다른 어떤 자료 보다 국가 정책수립

및 기업전략을 위한 통계 및 분석자료로 매력적이다. 이러한

특허데이터의 매력 때문에 선진 각국은 특허정보를 이용한

특허통계의 작성 및 보고서의 발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국가적 관점으로 보면, 국가별로 특허출원경향을 파악함

으로써 자국 및 경쟁국의 기술경쟁력의 위치를 관찰하여 국

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의 공공기관 및 대학

과 관련된 특허분석을 통해 집중해야 할 연구분야를 추출하

고, 과학 및 산업기술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수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

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

으며, 새로 출현하는 기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핵심기

술의 파악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제적인손실을예방할 수 있는기초자료로활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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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Technology Assessment  Forecast)

보고서와 그 활용

조사조정팀 정 인 기

1. Robin Cowan, Elad Harison., 2001.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 Knowledge-based Economy,”MERIT-Infonomics Research 

Memorandum series 2001-27, Maastricht : MERIT, Maastrich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2.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org

3. 『2002 지식재산통계연보』130p. 한국특허청

4. 『THE MEASUR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ICAL ACTIVITIES- USING PATENT DATA AS SCINECE AND TECHNOLOGICAL

I N D I C A T O R S』1994. 9p, 16-17p.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ENT

<그림1> TAF 통계보고서표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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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보배"라는 말처럼아무

리 많은 특허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올바르고 심도 있는 특허통계의 작성 및 분석이동반되지 않

는다면귀중한자료가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허통계의 작성은 의미있는 특허분석을 위

해 기초통계에서부터 보다 심층적인 통계내용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즉 출원인에 관한 통계라고 할 지라도 통계작성

의 깊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출

원인의 전체 출원건수만을 나타내는 통계수치와는 달리 출

원인을 세분화하여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 등의 연구개

발 주체별로 분류하고, 각 주체별로는 어떤 지역 및 기술분

야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작성한 통

계는 내용이나 의미의 추출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다. 또다른 예로는, 지역별 특허통계를 작성할때 1 6개 광역

자치단체까지만 분류하여 작성된통계와는 달리 2 3 2개 기초

자치단체까지 분류하여 작성한 통계자료는 분석의 깊이에

큰 차이가있는 것이다.

일본, 미국, EPO 등 선진 각국 및 기관은 과학기술지표로

써 유용한특허통계 및 보고서를 생산해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특허통계 및 보고서가 생산

되고 있지만 특허 선진국의 통계작성 내용을 벤치마킹

( b e n c h m a r k i n g )하여 우리가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새롭게 작성해야 할 통계는 무엇인지 연구해 보아

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의 특허통계 및 보고서작성 사례 중에

서 미국의 특허통계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미국특허상표청

산하의 T A F를 간략히 소개하고, 특허보고서 및 서비스는 어

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산된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수용하고 고려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1. TAF 보고서및 서비스

TAF 보고서 및 서비스에 대하여알아보기 앞서 T A F의 위

치와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AF는 미국특허

상표청 정보자료관(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확산부

(Office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Services)/ 정보생산과

(Information  Products Division) 소속으로1 9 7 1년에 설립됐

다. 특허정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특허정보의 이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 조직을 만들

었고, 그 임무는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특허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이라고 미국특허상표청은 밝히고있다5 . 자세한소개는

앞서 게재된"미국의 특허 통계 작성"을 참고하기 바란다.

T A F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및 서비스의 내용을 크게 나누

어 보면

■ I P D6 .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 T A F의 일반 통계보고서(특허문헌 형태별, 지리적 위치

별, 출원기관별, 기술별, 발명자별등)

-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를포함한선택형보고서

- 고객의 주문에의한 주문용특허보고서

■ N T I S7 .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 미국에서의 산업별특허활동 보고서

- 특허 개요 (Patent Profile)

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음에서 자세히살펴 보겠다.

5. http://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brochure.htm

6. IPD : Information  Products Division, 정보생산과. 미국특허상표청산하기구로 T A F에서 생산된 특허통계작성보고서가 제공되며 이 보고서를 이용하

여특허정보확산에기여한다.

7. NTIS :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며 과학, 기술, 공학,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최대기관이다. http://www.nt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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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PD에서제공하는보고서

1) TAF의 일반 통계보고서

■ 특허문헌 형태별보고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허( P a t e n t s )문헌은 특허(Utility Patent), 의장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재발

행 특허(Reissue Patent8 .), 방어공개(Defensive Publication9 .), 법정발명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1 0 .) 등을 모두 포

함한다.        

통상 국내에서 말하는특허는Utility Patent로서 용어상의 혼동을피하기위해 이후부터 사용되는 Utility Patent는 '★' 표시

를 사용하여 '특허★'로 표현한다.

특허문헌 형태별보고서에서는 위에서말한모든특허문헌별통계보고서로서 다음표와같은보고서를생산하고있다.

8. 재발행특허: Reissue Patent, 이미발행된특허의잘못을수정하기위해발행되는특허로서원특허의권리보호기간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

9. 방어공개: Defensive Publication, 다른사람이해당발명을출원하는것을막기위한방어출원이목적으로권리보호에한계가있다. 

1 9 8 5 ~ 1 9 8 6년사이에법정발명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으로대체되었다.

10. 법정발명등록: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각주9참조

표1. 특허문헌의 형태별 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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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위치에근거한보고서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보고서는 국가별, 주( s t a t e )별, 카운티( c o u n t y )별, 대도시/ 비(非)대도시별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통계 보고서이다. 여기에 더하여 각 지역별로 특정 출원기관의 특허를 분석하거나, 지역별로 특정 기술의 특허 경향

은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특허통계를 작성하여 분석이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표2.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특허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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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기관에 근거한통계보고서

출원기관에 근거한 통계 보고서는 국가, 기업, 정부, 개인, 대학 등 다양한 출원기관별로 출원인을 분류하여 특허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통계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를 통하여 경쟁국가 및 경쟁기업의 특허활동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의 R&D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각 출원주체별로 어떤 출원경향을 띠고 있는지 등 정책적 및 전략적으

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출원기관별 특허 등록률을 통해 연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중

요한 자료를얻을 수 있다.

■ 기술에근거한통계보고서

기술에근거한통계보고서는 미국의특허분류인 U P C1 1 .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기술별로 특허활동이 어떻게진행

되고 있는지, 어떤 해에 출원이 활발한지, 출원기관별로 어떤 기술에 특허활동이 집중되어 있는지 또는 지역별로 어떤 기술

이 우세한지 등의 다양한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표3. 출원기관에 근거한 통계보고서 내용

11. UPC : U.S. Patent Classification , 미국특허분류, 미국자체적으로사용하는 기술분류체계로서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와비교된다. UPC는기술분류로약4 6 0개의클래스( C l a s s )와이것을세분화된 1 5 0 , 0 0 0개의서브클래스( S u b c l a s s )로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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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기술에 근거한 특허보고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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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에 근거한통계보고서

발명자에 근거한통계보고서는 각 주( S t a t e )별로 발명자가 출원하여 등록된모든 특허에대한 통계를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多출원 발명자에 대한 통계의 경우, 발명자가 가장 최근에 출원한 특허에서 해당 기술분

야 및 관련 출원인을 파악해준다.

따라서특정 기술분야에서 중요한연구활동을 하는 발명자에 의해 특허활동이 얼마나 활발히진행되는지를 파악할수 있

다.  또한, 발명자의 연구활동 변화에따른 기술의흐름 및 적절한연구인력의 활용에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 있다.

표5. 발명자에 근거한 통계보고서 내용

■ 역사적통계

역사적통계는상당한기간이경과한특허통계에 대한 것이다. 미국 특허데이터에서 유용한1 7 9 0년 특허 등록분부터 통계

로 작성하고 있다

표6. 역사적 통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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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1 2 . )를 포함한선택형보고서

선택형보고서에서는 특허활동지수를 국가별, 기업별 등으로작성한보고서및 표준산업분류별, 주( S t a t e )별, 국가별, 특정

기술별등의 특허 동향에관한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표7. 기타 보고서의 내용

표8. 선택형 보고서의 내용

12.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특정기술분야에서 얼마나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활발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크면 상대

적으로특허활동이활발하다는것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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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주문에의한 주문형특허보고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특허 분석을 서비스하기 위한 보고서 형태로서 전산화된 TAF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히 가공하여 유

료로 제공한다.

현재 전산화된 TAF 데이터는 다음과같다.

A. 모든 특허(특허★, 의장특허 등)에대한 미국특허분류( U P C )의 서브클래스

B. 미국특허분류의 서브클래스와 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한5 5개 품목과의 연관성

C. 특허등록 당시의소유권범주별데이터(예; 정부, 외국정부, 미국기업, 외국기업, 미국의개인, 외국의 개인 등), 특허*는

1 9 6 3년 이후, 의장특허는 1 9 7 7년 이후

D. 발명자의 국가 또는 주( S t a t e )별 거주지, 미국거주 발명자의 경우 카운티( C o u n t y )별 거주지, 특허*는 1 9 6 3년 이후, 의장

특허는1 9 7 7년 이후 자료

13. 표준산업분류(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미국의경우 미국특허분류( U P C )와 표준산업분류 사이의 대응( C o n c o r d a n c e )표가 작성되어

있다.  이대응표를통해특허를산업분야와연계한분석이가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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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국에 출원된특허의출원년도 (특허*는 1 9 6 7년 등록분이후, 의장특허는 1 9 7 7년 등록분이후, 출원날짜의 경우 특허*

는 1 9 7 5년 등록분이후, 다른 특허는1 9 7 7년 등록분이후)

F. 발행당시 출원기관이 소유한모든 특허의정확한소유권자의 명칭에관한 데이터(특허*는 1 9 6 9년 등록분이후, 의장특

허는 1 9 7 7년 등록분 이후) --- 한 개 이상의 출원기관에 의해 소유권이 있는 특허의 경우 첫번째 기록된 출원인명

(first-named organization) 만있음

G .특허의명칭(특허*는 1 9 6 9년 등록분이후, 의장특허는 1 9 7 7년 등록분이후)

H .발명자의 이름과주소 (특허*는 1 9 7 5년 발행분이후, 의장특허는 1 9 7 7년 발행분이후)

데이터는 이상과같이 전산화된 데이터요소를한 개 내지 몇 개씩 조합하여 필요한형식(리스트, 테이블, 그래프, 차트등)으로만든다. 

나. NTIS1 4 .에서구할수있는TAF 보고서

1) 미국에서의 산업별특허활동 보고서

미국內 산업별 특허활동,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특허의 특허활동도, 소유권, 국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가장 활발한활동을하고 있는 미국 및 외국기관(예; 기업, 정부, 대학)으로세분화하여 분석한다. 

표9. 주문형 특허보고서 내용

14. NTIS :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특집 2

21Patent 21

2) 특허 개요 (Patent Profiles)

특허 개요는특정 기술(로봇, 생명공학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2개 내지 1 0개 분야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공된

보고서이다. 이런 형태의 보고서는 연도별또는 지역별 특허건수를 작성한 기초통계보다 특정기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

석이 가능함으로써 특정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다.

기타보고서로는 기술평가예측보고서(Technology Assessment and Forecast Reports)와 같이 일정기간( 1 9 7 3 - 1 9 8 1 )동안

특허활동이 활발한기술 및 특정 국가의특허활동에 관한 보고서등이 있다.

표10. 미국내 산업별 특허활동 보고서 내용

표11. 특허개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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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F 보고서의 활용

위에서는 T A F에서 생산하는 T A F보고서를 상세히 알아

보았다. 작성된 T A F의 통계 및 분석 보고서는 각 유관기관

에 제공되며, 유관기관에서 이를 활용하여 특허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일례로, 대통령과 의회에 미국의 과학정책을 조언하는 기

관인 국립과학재단( N S F1 5 .)에서는 미국의 국가 과학기술지

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E(Science & Engineering)

I n d i c a t o r의 특허관련부분에 T A F의 통계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 특허정보가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을 수립

하는데활용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 상무부 산하의 경제 통계청( E S A1 6 .)에서는 특허관련

통계의작성을위해 T A F에서 작성한통계를사용하고 있다. 

<그림2> TAF 통계보고서의제공및활용처1 7 .

또한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고객의 주문에 의한 주문형

특허보고서에서는 각 기업 및 정부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방

식에 따라 특허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특허

와 관련된 연구주체는 T A F에서 작성한 특허 통계보고서를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아닐 것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의 국가기술정보서비스( N T I S )에서는

T A F에서 작성한 특허보고서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1. 나. NTIS에서 구할 수 있는 TAF 보고서’에

서 언급하였다. 

T A F의 상급 기관인 정보생산과( I P D )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 A F에서 작성한 특허통계 및 보고서를 이용하여

특허정보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같이 특허통계 보고서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흐름

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같다.

15.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 1950년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에의해설립된독립적인미국의정부기관으로주요임무는 과학의진

보촉진, 국가보건, 번영, 복지를앞당기고, 국가안보를확고히하는데있다. 2003년예산$5.04 billion

16. 경제통계청: ESA ,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h t t p : / / w w w . e s a . d o c . g o v, 미국의경제사회변화를기록하고설명하는기관으로통계시

스템유지와정부실무기관에서요구하는정보및분석자료를지원하는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17. 『특허정보확산정책연구전문가워크숍』한국특허정보원발표자료,  2002.12.17.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정보자료관)

OIDS : Office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Services(정보확산부)

IPD : Information Products Division(정보생산과)

TAF : Technology Assessment & Forecasting(기술평가예측팀)

NTIS : National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s(국가기술정보서비스)

OTP : Office of Technology Policy(기술정책국)

ESA :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경제통계청)

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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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하 며 . . . . . . . .

이상에서 T A F의 역할과T A F가 제공하는 특허통계 보고서

의 내용및 그 활용에대하여알아보았다. 

T A F의 활동에 관하여 알아본 것은 미국의 특허통계를 작

성하고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특허통계 및 특허관련 보고서를 작성하

는데참고가되기를 바라기때문이다.

특허정보는 자세한 기술내용에서부터 서지사항에 수록된

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인정보, 발명자정보, 국가, 지역, 기

술분류(IPC) 등통계분석 및 기술분석을 위한 수 많은 정보가

담겨져있기때문에, 이러한특허정보를 이용하면 국가의정

책수립및 기업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는것은앞서밝힌바와같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특허통계작성의 범위는 특허3극이라

고 불리는미국, 일본, EPO를감안한다면 심층적인 분석이라

는 면에서 미흡한점이 있다1 8 . . 즉, 출원인을 분석하는 경우,

우리는개인 및 법인의 통계만을 작성하고 있으나 기업별, 대

학별, 연구기관별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지역별 통계도 현재 1 6개 광역단체까지 되고 있으나

2 3 2개 기초자치단체별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가능하다는것이다.

또한, 특허통계작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데이

터의 통일화이다. TAF는 고객용 특허보고서 작성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데이터가 정비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정보는

많은 데이터를 가진 훌륭한 정보 제공처이지만 데이터를 정

비하고 해석하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통계의 오류가 생길 수

가 있기때문이다1 9 .. 

지식기반경제에서 차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특허정

보를 이용하여 정책수립 및 국가경쟁력 분석, 기업전략 및 경

쟁기업 분석, 연구개발 자료로서의 활용을 증대하고 정확한

분석을위한 보다 심도 있는 통계의 작성과정확한분석을위

한 데이터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치고

자 한다.

18. 『지식재산통계연보』, 『지식재산백서』,『지식재산관리백서』한국특허청발행참조

19. 『한국의특허경쟁력 2 0 0 2』요약보고서, 한국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발행참조


